
특약 변경 대비표 

 

■ 약관명 : 『급여하나월복리 적금』 특약 

■ 변경 시행일 : 2019년 3월 4일(월)  

■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미적용 

■ 주요 변경 내용 : “청년직장인특별금리” 신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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¶2019.3.4~6.30 기간중 계약기간 1년으로  

가입하고,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, 최초 1년간 

연2.0%의 특별금리 제공(중도해지시에는 미제공) 

① 가입시점에 만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로 

 확인된㈜ 경우 

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

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, 6개월 이상 본인명의 

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(또는 

현대카드)결제실적(신용/체크)을 보유한 경우 (결제실적은 

월 1회만 인정) 

㈜ 재직증명서, 의료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 

 

 

 

 

 

 

특별금리신설 

 


